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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소재 "밀양시립박물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공매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임.

II.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정

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

음.

III. 기준가치,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토지 등이 통상

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

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

였음.

2.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짜인 2023.12.20.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23.12.20.자로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을 조사·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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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감정평가액의 산출의견

1.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

은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함.

①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②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

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

③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

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 

④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

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

2.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2조, 제14조에 의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

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음.

3.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건 토지는 시장성을 지니는 부동산으로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

을 검토하였음.

4. 본건 토지 일련번호 (3)은 현황 도로로서, 공법상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5. 본건 토지의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

과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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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건 토지 지상의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함.

V. 감정평가조건

해당사항 없음.

VI.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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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감정평가 명세표 

DU234-121902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구    조

면  적(㎡)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가(원/㎡) 금액(원)

1 경상남도 907-1  370  1,180,000  436,600,000   370답 제3종

밀양시      일반주거지역

교동      

     

2 " 907-4  577  1,040,000  600,080,000   577답 제3종

     일반주거지역

     

3 " 907-5  28  390,000  10,920,000  현황 28답 제3종

    도로 일반주거지역

     

4 " 908  179  1,040,000  186,160,000   179답 제3종

     일반주거지역

     

5 " 911-27  1,657  1,130,000  1,872,410,000   1,657임야 제3종

     일반주거지역

     

6 " 911-39  260  1,130,000  293,800,000   260임야 제3종

     일반주거지역

     

7 " 911-40  137  1,000,000  137,000,000   137임야 제3종

     일반주거지역

     

8 " 911-41  724  1,100,000  796,400,000   724임야 제3종

     일반주거지역

     

9 " 913-1  390  1,040,000  405,600,000   390전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 " 913-2  1,729  1,090,000  1,884,610,000   1,729전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 " 914  357  1,090,000  389,130,000   357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합  계    ₩7,012,710,000.-   

-      이      하      여      백      -



I. 대상물건 개요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2023년, 원/㎡)

1
교동
907-1 답 370

3종일주
주거나지 중로한면

사다리형
저지 264,900

2
교동
907-4 답 577

3종일주
주거나지 맹지

사다리형
저지 256,200

3
교동
907-5 답 28

3종일주
도로등 중로한면

사다리형
저지 264,900

4
교동
908 답 179

3종일주
주거나지 맹지

부정형
저지 189,100

5
교동

911-27 임야 1,657
3종일주
주거나지 중로한면

부정형
저지 264,900

6
교동

911-39 임야 260
3종일주
주거나지 중로한면

부정형
저지 264,900

7
교동

911-40 임야 137
3종일주
주거나지 맹지

부정형
저지 192,900

8
교동

911-41 임야 724
3종일주
주거나지

세로한면
(가)

부정형
저지 227,400

9
교동
913-1 전 390

3종일주
주거나지 맹지

부정형
저지 205,400

10
교동
913-2 전 1,729

3종일주
주거기타

세로한면
(불)

사다리형
저지 211,800

11
교동
914 대 357

3종일주
주거나지 맹지

사다리형
저지 211,800

합계 6,408

※ 평가대상 토지의 형상,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대한 상세내역은 토지감정평

가요항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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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산출개요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의거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

점수정하고, 위치, 부근지대 상황 및 성숙도, 접근성, 획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도로 및

교통상황, 공법상 제한상태, 일반수요와 유용성 등의 제반 가치형성요인과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비교표준지 선정

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2023.01.01.]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형상
지리적
위치

공시지가
(원/㎡)

이용상황 도로교통 지세

48270-
259(A)

교동
913-2 1,729

전 3종일주 사다리
신화주택 북동

측인근 211,800
주거기타
공장

세로(불) 평지

나. 선정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평

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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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점수정(지가변동률)

- 대상기간 : 2023.01.01. ~ 2023.12.20.

- 대상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용도지역 : 주거지역

- 지가변동내역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3.01.01. ~ 2023.11.30. -0.003% 11월까지 누계

2023.12.01. ~ 2023.12.20. -0.008%×20/30 11월 지가변동률 : -0.008%

누  계
-0.008%

(0.99992) (1-0.00003)×(1-0.00008×20/30)

시점수정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으며, 2023년 12월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않아 2023년 11월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당해 기간의 지가변동률을 추정하였음.

4.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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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항목 (주택지대)

조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익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
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 획
지 등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 비교치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1

(A)교동
913-2 1.08 1.00 1.00 1.00 1.00 1.00 1.080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함.

2

(A)교동
913-2 0.95 1.00 1.00 1.00 1.00 1.00 0.950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함.

3

(A)교동
913-2 1.08 1.00 1.00 1.00 0.33 1.00 0.356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열세하고,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는 우세하나, 종합적인 개별요인에서는 본건이 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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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교동
913-2 0.95 1.00 1.00 1.00 1.00 1.00 0.950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함.

5

(A)교동
913-2 1.08 1.00 1.00 1.00 0.96 1.00 1.037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하고, 행정적조건(지
목 등)에서는 열세하나, 종합적인 개별요인에서는 본건이 우세함.

6

(A)교동
913-2 1.08 1.00 1.00 1.00 0.96 1.00 1.037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하고, 행정적조건(지
목 등)에서는 열세하나, 종합적인 개별요인에서는 본건이 우세함.

7

(A)교동
913-2 0.95 1.00 1.00 1.00 0.96 1.00 0.912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열
세함.

8

(A)교동
913-2 1.05 1.00 1.00 1.00 0.96 1.00 1.008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하고, 행정적조건(지
목 등)에서는 열세하나, 종합적인 개별요인에서는 본건이 우세함.

9

(A)교동
913-2 0.95 1.00 1.00 1.00 1.00 1.00 0.950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함.

10

(A)교동
913-2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비교표준지로서 제반 개별요인 동일함.

11

(A)교동
913-2 0.95 1.00 1.00 1.00 1.05 1.00 0.998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하고, 행정적조건(지
목 등)에서는 우세하나, 종합적인 개별요인에서는 본건이 열세함.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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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5.2.5], 국토교

통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 등에서 인정되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

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 거래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1)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감정평가액
(원)

토지단가
(원/㎡)

평가목적
기준시점

1
삼문동
471 전 166

3종일주
주거나지 168,988,000 1,018,000

시가참고
2021.01.04

2
삼문동
563-5 대 519

3종일주
주거기타 581,280,000 1,120,000

담보
2019.10.23

3
교동
938-9 대 991

2종일주
상업용 1,397,310,000 1,410,000

담보
2021.12.27

4
내이동
1577-5 대 416.4

2종일주
상업나지 691,224,000 1,660,000

담보
2019.05.24

(2)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1

삼문동
628-3 전 1,338

3종일주
주거나지 2,000,000,000 1,494,000 2023.11.01

본 거래사례는 토지만의 거래임.

2

삼문동
620-1 전 1,652

3종일주
주거나지 2,500,000,000 1,513,000 2023.11.01

본 거래사례는 토지만의 거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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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문동
627-7 전 111

3종일주
주거나지 127,594,500 1,149,000 2022.06.28

본 거래사례는 토지만의 거래임.

4

교동
762-6 대 791

2종일주
주상기타 1,075,500,000 1,359,000 2021.05.04

본 거래사례는 토지만의 거래임.

다. 기타 참고자료

(1) 본건 및 인근 토지의 지가수준

용도지역 도로조건 이용상황
지가수준
(원/㎡) 비고

제3종일반주
거지역

중로변 주거나지 1,100,000 ~ 1,200,000
본건 

일련번호
(1,5,6)유사

세로변 주거나지 1,000,000 ~ 1,100,000
본건

일련번호
(8)유사

(2) 본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2023.01.01.]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개별공시지가
(원/㎡)

금액
(원)

1
교동
907-1 답 370 264,900 98,013,000

2
교동
907-4 답 577 256,200 147,827,400

3
교동
907-5 답 28 264,900 7,417,200

4
교동
908 답 179 189,100 33,848,900

5
교동
911-27 임야 1,657 264,900 438,939,300

6
교동
911-39 임야 260 264,900 68,874,000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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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동
911-40 임야 137 192,900 26,427,300

8
교동
911-41 임야 724 227,400 164,637,600

9
교동
913-1 전 390 205,400 80,106,000

10
교동
913-2 전 1,729 211,800 366,202,200

11
교동
914 대 357 211,800 75,612,600

합계 6,408 1,507,905,500

(3) 평가대상 지역의 경매통계분석

[출처 : www.infocare.co.kr]

소재지 기간 구분
낙찰가율

(%) 낙찰건수 비고

경남 밀양시 최근1년

임야 60.34 45 총 207건 중

전 71.6 34 총 166건 중

답 79.75 34 총 125건 중

대지 87.5 20 총 48건 중

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1) 산식

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액
= 거래사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액
= 공시지가 × 시점수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개별공시지가
(원/㎡)

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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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사례의 채택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의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거래사례 중에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서 가장 유사성이 있는 거래사례(1)를 선택하였음.

(3) 거래사례를 기준한 표준지가액

비교
표준지

사례토지
기호

사례가격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A 1 1,494,000 1.00 0.99987 1.00 0.737 1,100,935

㉠ 사정보정

비교 거래사례에 거래과정의 특별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 등은 발견되지 않음.(1.00)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기  호 기  간
사례지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거래사례 #1 2023.11.01. ~ 2023.12.20.
경상남도 밀양시

주거지역
-0.013%
(0.99987)

㉢ 지역요인

표준지와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 개별요인

비교
표준지

사례토지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A

1 0.90 0.90 0.91 1.00 1.00 1.00 0.737

비교표준지는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인근 상가와의
접근성 등), 환경조건(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Ⅱ

DU234-121902

 



(4)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액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산정단가
(원/㎡)

A 211,800 0.99992 211,783

(5) 거래사례 기준 표준지가액과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액과의 보정치

비교
표준지

거래사례 기준
표준지가액(원/㎡)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액(원/㎡)

산출
보정치

A 1,100,935 211,783 5.198

(6)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와 같이 거래사례를 기준한 표준지가액과 표준지의 기준시점을 기준한 현재가액 간에

일정한 격차가 발생하며,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거래사례, 현지조사 가격수

준, 기타 참고자료를 분석하고 본건 감정평가 목적 등을 종합 참작할 때 아래와 같이 보정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비교표준지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사례토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적용 대상토지
(일련번호)

48270-259(A)
교동
913-2 거래사례 #1 5.19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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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단가의 결정

일련번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A)211,800 0.99992 1.00 1.080 5.19 1,187,086 1,180,000

2 (A)211,800 0.99992 1.00 0.950 5.19 1,044,196 1,040,000

3 (A)211,800 0.99992 1.00 0.356 5.19 391,299 390,000

4 (A)211,800 0.99992 1.00 0.950 5.19 1,044,196 1,040,000

5 (A)211,800 0.99992 1.00 1.037 5.19 1,139,823 1,130,000

6 (A)211,800 0.99992 1.00 1.037 5.19 1,139,823 1,130,000

7 (A)211,800 0.99992 1.00 0.912 5.19 1,002,429 1,000,000

8 (A)211,800 0.99992 1.00 1.008 5.19 1,107,947 1,100,000

9 (A)211,800 0.99992 1.00 0.950 5.19 1,044,196 1,040,000

10 (A)211,800 0.99992 1.00 1.000 5.19 1,099,154 1,090,000

11 (A)211,800 0.99992 1.00 0.998 5.19 1,096,956 1,090,000

8.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번호
면적
(㎡)

적용단가
(원/㎡)

시산가액
(원) 비고

1 370 1,180,000 436,600,000

2 577 1,040,000 600,080,000

3 28 390,000 10,920,000

4 179 1,040,000 186,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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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57 1,130,000 1,872,410,000

6 260 1,130,000 293,800,000

7 137 1,000,000 137,000,000

8 724 1,100,000 796,400,000

9 390 1,040,000 405,600,000

10 1,729 1,090,000 1,884,610,000

11 357 1,090,000 389,130,000

합계 6,408 7,012,710,000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산출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

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가.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2
삼문동
620-1 전 1,652

3종일주
주거나지 2,500,000,000 1,513,000 2023.11.01

일련번호
면적
(㎡)

적용단가
(원/㎡)

시산가액
(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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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정사유

본건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규모,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거래사례(2)를 비교 사례자료

로 채택함.

3. 토지단가의 산정

일련번호 사례기호
비교사례

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1 2 1,513,000 1.00 0.99987 1.00 0.786 1,180,000

2 2 1,513,000 1.00 0.99987 1.00 0.696 1,050,000

3 2 1,513,000 1.00 0.99987 1.00 0.259 390,000

4 2 1,513,000 1.00 0.99987 1.00 0.696 1,050,000

5 2 1,513,000 1.00 0.99987 1.00 0.755 1,140,000

6 2 1,513,000 1.00 0.99987 1.00 0.755 1,140,000

7 2 1,513,000 1.00 0.99987 1.00 0.668 1,010,000

8 2 1,513,000 1.00 0.99987 1.00 0.731 1,100,000

9 2 1,513,000 1.00 0.99987 1.00 0.696 1,050,000

10 2 1,513,000 1.00 0.99987 1.00 0.737 1,110,000

11 2 1,513,000 1.00 0.99987 1.00 0.731 1,100,000

㉠ 사정보정

비교 거래사례에 거래과정의 특별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 등은 발견되지 않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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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사례기호 기  간
사례지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거래사례 #2 2023.11.01. ~ 2023.12.20.
경상남도 밀양시

주거지역
-0.013%
(0.99987)

㉢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 개별요인

일련번호 사례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1

2 0.96 0.90 0.91 1.00 1.00 1.00 0.786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인근상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2

2 0.85 0.90 0.91 1.00 1.00 1.00 0.696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인근상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3

2 0.96 0.90 0.91 1.00 0.33 1.00 0.259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인근 상가와의 접근
성), 환경조건(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열세함.

4

2 0.85 0.90 0.91 1.00 1.00 1.00 0.696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인근상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5

2 0.96 0.90 0.91 1.00 0.96 1.00 0.755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인근 상가와의 접근
성), 환경조건(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열세함.

6

2 0.96 0.90 0.91 1.00 0.96 1.00 0.755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인근 상가와의 접근
성), 환경조건(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열세함.

7

2 0.85 0.90 0.91 1.00 0.96 1.00 0.668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인근 상가와의 접근
성), 환경조건(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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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0.93 0.90 0.91 1.00 0.96 1.00 0.731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인근 상가와의 접근
성), 환경조건(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열세함.

9

2 0.85 0.90 0.91 1.00 1.00 1.00 0.696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인근상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10

2 0.90 0.90 0.91 1.00 1.00 1.00 0.737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인근상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11

2 0.85 0.90 0.91 1.00 1.05 1.00 0.731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인근 상가와의 접근
성), 환경조건(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하고,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는 우
세하나, 종합적인 개별요인에서는 본건이 열세함.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번호
면적
(㎡)

산정단가
(원/㎡)

시산가액
(원) 비고

1 370 1,180,000 436,600,000

2 577 1,050,000 605,850,000

3 28 390,000 10,920,000

4 179 1,050,000 187,950,000

5 1,657 1,140,000 1,888,980,000

6 260 1,140,000 296,400,000

7 137 1,010,000 138,370,000

8 724 1,100,000 796,400,000

일련번호 사례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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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90 1,050,000 409,500,000

10 1,729 1,110,000 1,919,190,000

11 357 1,100,000 392,700,000

합계 6,408 7,082,860,000

IV.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평가방법
시산가액

(원) 비  고

공시지가기준법 등 7,012,710,000

거래사례비교법 7,082,860,000

2.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대상부동산의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검토하여 보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유사하게 산정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

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됨.

일련번호
면적
(㎡)

산정단가
(원/㎡)

시산가액
(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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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은 공매 목적으로서 수요성, 환가성,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현지조사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원) 7,012,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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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입 지 조 건

1. 지리적 위치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소재 "밀양시립박물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함.

2. 부근상황

본건 인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음.

3.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 및 진출입이 용이하며,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4.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II. 토 지 상 황

1. 지세 및 형상

일련번호 (1) ~ (3), (10), (11) : 본건은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 대비 저지의 사다리형 토

지임. 

일련번호 (4) ~ (9) : 본건은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 대비 저지의 부정형 토지임. 

2. 이용상황

본건은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0) : 주거기타(제시외 건부지)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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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면도로 상황

일련번호 (1) : 본건 지적도상 북측으로 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 : 본건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1), (3)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4) : 본건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1), (3)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5) : 본건 지적도상 북측으로 폭 약 20미터,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6)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7) : 본건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6)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8) : 본건 지적도상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9) : 본건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10)을통하여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10)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11) : 본건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9), (10)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

4.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제한사항

일련번호(1) : 제3종일반주거지역,소로2류(폭 8m~10m)(접합),중로1류(폭 20m~25m)(접합),가

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2) : 제3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3) : 제3종일반주거지역,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4) : 제3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5) : 제3종일반주거지역,중로1류(폭 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2-07-13)<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6) : 제3종일반주거지역,중로1류(폭 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2-07-13)<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7) : 제3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2-07-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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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8) : 제3종일반주거지역,대로1류(폭 35m~4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2-07-13)<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9) : 제3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2-07-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10) : 제3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11) : 제3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2-07-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5. 제시목록외의 물건

일련번호(10)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ㄱ~ㄷ)이 소재함.

6.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7.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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